
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세부기준 및 방법

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 제2002너호
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.

2002년 4월 9일 축산물등급판정소장

제1조（목적） 이 공고는 축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 

여 돼지도체의 육질을 냉도체 상태에서 판정하 

기 위한 육질등급판정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함 

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（용어의 정의） 이 공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

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냉도체판정방법'이라 함은 돼지를 도축하여 

0 내외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 심부온도가 5 

이하가 된 때에 좌반도체의 흉추 제4와 제5번 

사이 또는 제5와 저〕6번 사이를 절개하여 돼 

지도체의 육질을 판정하는 방법을 말한다.

2. “등급판정부위'라 함은 돼지 좌반도체의 흉추 

제 4 와 제 5 번 사이 또는 제 5 와 제 6 번 사이 

를 흉추에서 갈비 방향으로 절개함으로써 노 

출되는 목심（대분할부위）부위의 근육（배최장 

근, 가시근, 장골늑골근, 앞쪽등톱니근, 마름 

모근, 넓은등근, 등세모근, 뭇갈래근 등）의 

단면을 말한다

3. "육색”이라 함은 등급판정부위의 근육（특히 배 

최장근）의 색깔을 말한다.

4. "조직감”이라 함은 등급판정부위의 근육（특히 

배최장근）의 탄력 결 및 고기의 광택 등을 말 

한다.

5. "수분삼출도'라 함은 등급판정부위의 근육（특 

히 배최장근）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는 정도 

를 말한다.

6. "근육분리도'라 함은 등급판정부위의 근육（특 

히 배최장근, 장골늑골근, 앞쪽등톱니근, 마름 

모근, 넓은등근 등）사이에 나타나는 근육간 

분리정도를 말한다.

7. "물돼지（학명 : PSE）” 라 함은 육색이 창백하 

고, 조직이 흐물흐물하며, 수분삼출정도가 심 

한 돼지고기를 말한다.

8. "돼지육질등급판정사”라 함은 축산법 제29조 

의2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 중에서 축산물 

등급판정소장이 개설하는 돼지냉도체 육질등 

급판정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 

한다.

제3조（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적용작업장 신청 

및 지정） ①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（이하 

“육질등급판정”이라 한다）을 받고자 희망하는 

도축장 또는 도축장내 소재한 돈육가공장의 영 

업자（이하“영업자”라 한다）는 저14조 도축장 영 

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적용조 

건을 갖추어 육질등급판정 최초 시행 희망일자 

로부터 1개월전에 축산물등급판정소장（이하 

"등급판정소장”이라 한다）에게 신청하여야 한 

다.

② 등급판정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

육질등급판정 적용 작업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 

는 관할 지소장에게 등급판정사로 하여금 당해 

도축장 또는 도축장내 소재한 돈육가공장（이하 

，，도축장，，이라 한다）을 방문하여 제4조의 규정에 

의한 준수사항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도록 하여 

야한다.

③ 관할 지소장은 당해 도축장의 시설 및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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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조건이 제4조 도축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

i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질등급판정이 가능한지

I 여부에 대한 소견을 등급판정소장에게 보고하

I 여야한다

! ④ 등급판정소장은 관할 지소장의 소견서를 검

I 토하여 육질등급판정 적용 작업장으로의 지정

! 여부를 영업자가 신청한 희망일자로부터 7일전 

! 까지 해당 도축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I
I
I

! 제4조（도축장 영업자의 준수사항） 육질등급판정을

I 받고자 하는 도축장영 업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

i 등을갖추어야한다.

! 1. 돼지 육질등급판정 사가 육질등급판정을 원활히 

i 할 수 있도록 냉장실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.

! 2. 육질등급판정을 위해 자연색（메탈등）에 가까운 

i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등급판정부위의 조도가 

I 220룩스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! 3. 도축후 즉시 예냉하여 등심 심부온도가 5 이

I 하로 냉각된 도체를 육질등급판정 30분전에

I 좌반도체의 흉추 제4와 제5번 사이 또는 제5

j 와 제6번 사이를 절개（척추에서 갈비방향으로）

i 하여야한다.

! 4. 돼지 육질등급판정 사가 육질등급판정을 원활히

I 수행할 수 있도록 돼지도체의 판정부위가 한

방향으로 정 렬되도록 하여야 한다.
I
I 
I

i 제5조（육질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등） ① 육질등

I 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별지 제

1호 서식의 돼지육질등급판정신청서（이하“신청

I 서”라 한다）에 도축번호, 두수 및 반출형태를

; 정확히 기재하여 돼지육질등급판정사에게 제출

I 하여야한다.

! ② 신청인이 다수의 "두수'를 신청할 경우 신청

! 서 하단 여백에 “붙임 돼지육질등급판정 신청 

I 내 역 참조” 라고 표기 하고 붙임에는 신청서 상의 

i 내용과 동일한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.

I ③ 돼지육질등급판정사는 신청한 도체에 대해

I 서만 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

i 엄격하게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I 
I
I

I 제6조（육질등급판정기준 등） ① 등급판정부위에 나 

： 타나는 육색, 조직감, 수분삼출도와 근육분리 

i 도 등을 평가하여, 다음의 제1호에 해당되거 

나 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3개 항목 중 2개 

항목 이상 해당될 경우 '물퇘지 로 판정한다.

1. 육색 : 부도의 “돼지도체 육색 기준에서 육색 ! 

번호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

2. 조직감 : 별표1의 “돼지도체 조직감 구분 기준” 

에서 조직감 번호3에 해당하는 경우

3. 수분삼출도 : 별표2의“돼지도체 수분삼출도 

구분 기준”에서 수분삼출도 번호3에 해당하는 

경우

4. 근육분리도 : 별표3의 "돼지도체의 근육분리 

도 구분 기준'에서 근육분리도 번호3에 해당 

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돼지 여부의 항목별 평 

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육색 : 등급판정부위의 고기 색깔을 부도에 의 

한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 

를 부여한다.

2. 조직감 : 등급판정부위의 탄력 • 결 및 고기의 

광택을 별표1에 의한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 

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를 부여한다.

3. 수분삼출도 : 등급판정부위의 수분삼출 정도 

를 별표2에 의한 수분삼출도 구분기준에 의하 

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를 부여한다.

4. 근육분리도 : 등급판정부위의 근육간 분리정 

도를 별표3에 의한 근육분리도 구분기준에 의 

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를 부여한다.

is

제7조（육질등급판정）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해 물퇘지 : 

여부를 판정한 후, 도체의 성별과 저仅항의 규정 ； 

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

1+등급, 1등급, 2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 

여 판정한다.

② 농림부 고시 제2001-38호 축산물등급판정 

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외로 판정 ： 

된 E등급 도체는 육질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 

한다.

卜

제8조（육질등급판정인의 날인） © 돼지육질등급판정 
사는 육질등급판정 결과에 해당되는 등급을 날 j 

인하여야 한다.

②육질등급판정인은 돼지도체의 어깨, 등심, 가 I 

슴, 앞다리, 뒷다리 중 한개 부위의 표면에 좌 • ! 

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날인하여야 하며, 온도체

이천이년, 사웦 （



I 특집I

판정등급인 또는 도축검사인 등과 중복되지 않 

아야 한다.

③ 등급인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5와 같다.

제9조（육질등급판정결과 통보서 발급） 제7조의 규정 

에 의하여 육질등급판정을 받은 도체에 대하여 

는 별지 제2호 서식의 "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

판정결과 통보서（이하 “통보서”라 한다）”를 도 

축장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생산 

농가에 대한 통보서 발급은 희망하는 경우에 

발급할 수 있다.

［별표 1］ 돼지도체의 조직감 구분기준

번호 구 분 기 준

1 탄력성이 좋으며 결이 곱고 섬세하며 고기의 
광택이 좋은 것

2 탄력성이 보통이며 결이 적당하고 고기의 광 
택이 보통인 것

3 탄력성이 좋지 않으며 결이 거칠고 부풀어올 
라 있으며, 고기의 광택이 좋지 않은 것

제10조（육질등급판정결과 활용） 도축장 또는 돈육가 

공장의 영업자는 이 공고에 의한 육질등급판 

정결과를 돼지 생산농가에 대한 사양관리와 

품질향상을 위한 자료관리 등에는 활용할 수 

있으나, 가격정산에 대하여는 최소한 6개월이 

경과되기 전까지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공고는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［별표 2］ 돼지도체의 수분삼출도 구분기준

보횐

1

_ 一북— 기—준（홉수면적 %） _

수분이 스며 나오는 정도가 소량인 것 

（0-60%）

2
수분이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약간 많은 것 
（61〜80%）

3
수분이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주 많은 것 
（81-100%）

［별표 3］ 돼지도체의 근육분리도 구분기준 ［별표 4］ 돼지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

번호 구 분 기 준

1 정상인 것

2 근육간 분리정도가 보통인 것

3 근육간 분리정도가 심한 것

물돼지 여부 _ … 츠 . 별

수퇘지암 또는 거세

T 등급 1 등급

물돼지 2 등급 2 등급

［별표 5］ 등급인의 종류와 규격（예시）

•등급인의 종류 :1, 2 .，

［부도］ 돼지도체의 육색 기준

돼지（豚）의 육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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